
보 도  료

 도 법상 양벌규  헌 청 사건

헌가  도 법  헌 청[2020 7 86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재판  원 치 견  2020. 6. 25. , 법  업원 등  재

량 측  방해행  하  그 법 에게도 동 한 벌  과하도  규 한  도

법 법   개 고 법   개(2004. 1. 20. 7103 , 2008. 3. 21. 8976

  것  중 법  리 사용  타  업원  그 법  업) 86 ' ·

무에 하여   규 에 한 반행  한 에 한  헌82 8 3 '

법에 반 다는 결  고하 다. 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판  공보 실



- 1 -

사건개요

○ 당해 사건  피고  특수 동차 운 사업 등  하는 법 그 사, 

 차 리프트  압  하는 방법  리청  재량 측

 방해하 다는 범죄사실 등  벌  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  200

발 받아 그 약식  었다2007. 7. 2. .

○ 피고  재심청  재심  개시 어 사건  공 차에  2019. 9. 9. 

었 산지방법원 동 지원  직  양벌규   도 법 , 2020. 1. 9. 

  법  리 사  타  업원  그 법  업 에 하여 86 ‘ ·

  규 에 한 반행 를 한 에 한 에 하여 82 8 3 ’

헌법률심  청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 도 법 법률  개 고(2004. 1. 20. 7103 , ○ 

법률  개   것   법  2008. 3. 21. 8976 ) 86 ‘

리 사  타  업원  그 법  업 에 하여   규· 82 8 3

에 한 반행 를 한 에 한  헌법에 반 는지 여 다’ .

심 상 항  [ ]

 도 법 법률  개 고 법률   (2004. 1. 20. 7103 , 2008. 3. 21. 

 개   것8976 )

양벌규 법  나 법  또는 개  리 사  타    86 ( ) ·

업원  그 법  또는 개  업 에 하여  내지  규 에 81 85

한 반행 를 한 에는 그 행 를 벌하는 에 그 법  또는 개 에 하

여도 각 해당  벌  과한다.

항[ ]

 도 법 법률  개 고 법률   (2004. 1. 20. 7103 , 2008. 3. 21. 

 개   것8976 )

벌칙 다  각  에 해당하는 는  하  징역 또는 만   82 ( ) 1 2 700

원 하  벌 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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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 규  반하여 재량 측  방해한   8 3. 54 2 1

재량 측  방해행  지 등 차량  운 는 동차   54 2 ( ) ① 

치   그 밖에 통  하는 방법  차량  재량 측  방해하

는 행 를 하여 는 아니 다.

결정주문

○  도 법 법률  개 고 법률 (2004. 1. 20. 7103 , 2008. 3. 21. 

 개   것   법  리 사  타  8976 ) 86 ‘ ·

업원  그 법  업 에 하여   규 에 한 반행 를 82 8 3

한 에 한  헌법에 반 다’ .

이유의 요   : 심판 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배되는지 여부 극

○ 벌  범죄에 한 재  그 본질  법질 에 해  평가  행

에 한 비난 다 만약 법질 가 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 다고 . 

하 라도 그러한 결과  발생  누  못에 한 것도 아니라  , 

결과가 발생하 다는 만  누 가에게 벌  가할 수는 없다  같. 

 책  없는 에게 벌  과할 수 없다 라는 책 주 는 사법  본“ .”

원리 헌법상 법치 가원리  도 는 원리 고 법  경우도 연, , 

과 마찬가지  책 주 원칙  다.

○ 심 상 항  법  업원 등  범죄행 에 한 법  가담 여 나 를 

감독할 주  반 여 를 법 에 한 처벌 건  규 하지 아니하고, 

달리 법  책  가능 에 해 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  법  업, 

원 등과 같  처벌하는 것 다.   

○ 처럼 심 상 항  업원 등  범죄행 에 하여 비난할 근거가 는 법

 독  책 에 하여  규 하지 않  채 단순히 법  고 한 , 

업원 등  업 에 하여 범죄행 를 하 다는 만  법 에 하여 

벌  과하도  하고 는바 는 헌법상 법치 가원리  도 는 , 

책 주 원칙에 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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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의의

헌법재 는 ○ 헌가2009. 7. 30. 2008 17 결  래  업원 등  차량 운행‘

한 반 재량 측  재량 재측  과 같  범죄행 를 한 사실, , 

 곧바  그 법  처벌하도  규 한  도 법상 양벌규 에 , ’

하여 책 주 원칙 배를  게 헌  언하고 다.

 사건  차량  재량 측  방해하는 행 를 하여 는 아니 다 는  ‘ .’○ 

도 법 법률  개 고 법률 (2004. 1. 20. 7103 , 2008. 3. 21. 8976

 개   것 항  를 차량  운 가 반) 54 2 1

한 경우 운 를 고 한 법 에게도 재량 측  방해에 하여 동 한 책, 

 도  규 하고 는 심 상 항에 한 헌 청사건 다.

헌법재 는   태도  같 심 상 항  업원 등  범죄행, ○ 

에 하여 비난할 근거가 는 법  독  책 에 하여  규 하지 

않  채 업원 등  업 에 하여 범죄행 를 하 다는 만  법 에 , 

하여 벌  과하도  한 것 헌법상 법치 가원리  도 는 책, 

주 원칙에 배 어 헌  하 다.


